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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정유년 신분구(丁酉年 申賁龜)가 서문(序文)을 씀, 분구(賁龜)의 네째아들이 종계(宗契)를 만든 기록, 후
대에 추록됨

완의(完議)는 종중이나 가문 또는 계(契) 등에서 제사나 묘위(墓位)·계사(稧事)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아주신씨 봉주공파의 이 완의는 신숙범·숙보·숙연·숙호의 4형제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전체 1책 16장으로、 서문은 봉사손(奉祀孫)인 분구가 썼으며 종형제들과 더불
어 선고형제(先考兄弟)의 봉사를 위하여 쓴다고 하였다. 

작성시기는 1717년(숙종 43、정유) 10월 그믐날이다. 그 다음에 「영원(鴒原)」 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형제를 기록하였다. 영원이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에 쓰였다.

이어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네 집
이 돌아가며 행하며、제답(祭畓) 소출이 많게는 4O석에 이르니 뒤에 그 윤차(輪次)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위(位)에 2석에 한하여 출급하는 일、유(油)·청(淸)·면(麪)·미(米)·과물(果物) 준비、정월 8일의 제사는 고
비(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석에다 1석을 더하는 일、제사에 맞춰 출급하지 않으면 궁한 집은 미리 
끌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헤아려 지급할 일、유사는 매년 개체(改遞)하며 네 집이 돌아가
며 맡을 일、기본 2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혹 남은 곡식은 곡식으로 솥이나 제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려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상사(喪事)시
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양상(兩喪)에 한하여 5석을 출급하고、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
을 일、그리고 유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한다는 내용들이다.

그 뒤 1758년(영조 34、무인) 12월에 성구(聖龜)가 추정약조(追定約條)를 더하여 종계(宗契)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조목이던 것이 20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문중원들의、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었
다. 추정식에서 유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다스린다는 조목이나、자손이 신병
이나 산사(産事)외에 이유 없이 선대 제사에 불참하면 태벌(笞罰)로써 다스린다는 조목 등에서 그러한 면모
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모대(帽帶)나 남녀 예복은 종가에 두되 친족계원이 아니면 비록 외손 집
안이라도 일체 빌려주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원인 경우는 계중(契中)에서 그 사세를 판단하여 빌려주
되 대여료 5전(戔)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보듯이 18세기 이후의 친·외족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